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Q&A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Q&A임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심각단계(2.23)이후 영업일 5일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대상자

※ 5인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청소년 유해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지원

ㅇ (수행기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ㅇ (신    청) 온라인 신청(pc 또는 모바일)

- “www.covid19busanhelp.kr” 또는 “부산고용특별지원.kr” 접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심각단계(2.23)이후 5일이상 노무를 제공하

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ㅇ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지원

ㅇ (수행기관) (재)부산경제진흥원

ㅇ (신    청) 온라인 신청(pc 또는 모바일)

- “www.covid19busanhelp.kr” 또는 “부산고용특별지원.kr” 접속

 □ 문의처

구분 사업 문의처

1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
☎ 070-4157-5522~6
(부산경영자총협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 1661-6719

(부산경제진흥원)

http://www.covid19busanhelp.kr
http://www.covid19busanhel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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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1.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

□ 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접수 웹사이트(pc 또는 모바일)
- “www.covid19busanhelp.kr” 또는 “부산고용특별지원.kr” 접속

온라인 접수방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구․군 취업

지원센터) 문의 가능합니다.

○ 전용 콜센터

연번 구분 문의처 안내시간

1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 070-4157-5522~6
(부산경영자총협회) 9시 ~ 18시

(공휴일 제외)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 1661-6719
(부산경제진흥원)

○ 구․군 취업정보센터(온라인 접수문의) : 평일 9시 ~ 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기관명 위치 주소 연락처

중구 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 내 중구 중구로 120 600-4519

서구 서관 4층 취업정보센터 및 
본관 1층 일자리창구 서구 구덕로 120 (토성동4가) 240-6686~7

240-6648

동구 구청 의회동 출입구 옆(지하2층 주차장 옆) 동구 구청로 1(수정동) 440-4347

영도구 구청 4층 영도구 태종로 423 (청학동) 419-4487, 4329,
4486, 4498~9

부산진구 구청 2층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605-6405~9

동래구 구청 1층(임시청사)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낙민동) 550-4935~6

남구 구청 2층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607-4347

북구 구청 본관 1층 민원실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309-5221~2

해운대구 구청 1층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 749-4348

사하구 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사하구 낙동남로 1400, 8~10층 220-5691~6

금정구 구청 정문 입구 금정구 중앙대로1777(부곡동) 519-4297~8

강서구 구청 1층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970-4494~5

연제구 구청 1층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665-4345~8

수영구 구청 1층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610-4826~8
610-4830~1

사상구 구청 6층 (일자리+센터) 사상구 학감대로 242 (감전동) 310-5190~5

기장군 군청 1층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709-4377

http://www.covid19busanhel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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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수전용 홈페이지(’www.covid19busanhelp.kr‘ 또는 ’부산고용특별지원.kr‘) 에 

접속하여 전산입력 신청과 함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과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중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웹사이트 접속
(신청자→웹사이트)

신청서 작성
(pc,모바일)

신청서 제출
(pc,모바일)

접수완료

∘온라인 접수전용

  웹사이트 

  (pc, 모바일)

⇨
∘체크리스트 확인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등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 발급

3. 접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24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휴일도 가능)

4. 신청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완료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향후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접수전용 홈페이지(’www.covid19busanhelp.kr‘ 또는 ’부산고용특별지원.kr‘) 에서

「접수현황」 버튼을 클릭하시고 성명, 접수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모두를 입력하면 접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지원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알려드리고

신청자분이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좌이체로 지급 예정입니다.

http://www.covid19busanhelp.kr
http://www.covid19busanhel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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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중위소득 100% 초과자는 신청 불가한가요?

□ 네,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2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

< ’20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및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 100,050 85,837 -

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174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368 220,167 233,499 224,298

7인 7,389,715 248,116 267,395 253,956

7.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지원사업의 지급대상자는 제외됩니다.

① 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보건복지부 

② 유급휴가지원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 보건복지부 

③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고용노동부 

④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3호) ▸ 보건복지부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은 ‘20.2.23.~3.31.기간동안 중복없으면 신청 가능

※ 신청 및 문의(☎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동 주민센터)

⑤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245호)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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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 유해업종은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

호의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보호법 제

2조 제5호 가목 참조)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

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청소년보

호법 제2조 나목 참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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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1. 어떤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나요?

□ ① 부산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② 코로나19 심각단계(2.23)이후 3.31.까지 기간중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 근로자로서 
③ ‘20.2.23.이전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④ ’20.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 제외) 및 1인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

-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및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과 ‘20.2.23∼3.31 기간동안 중복 없으면 본 사업 신청 가능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수혜자

- 유급휴가지원금 수혜자(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자

2.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나요?

□ 네,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금입니다.

3.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해 신청하지만,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본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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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사업주 신청 시 근로자 신청 시

홈페이지
작성 [서식1-1]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사업주용) [서식1-2]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근로자용)

첨 부

서 류

홈페이지 

양식 다운

(1)[서식1-3]무급휴직 확인서서식(엑셀)

(2)[서식1-5]개인정보처리동의서

(3)[서식1-6]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홈페이지 

양식 다운

(1)[서식1-4]무급휴직 확인서서식

(2)[서식1-5]개인정보처리동의서

(3)[서식1-6]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4) 사업자등록증  

(5)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확인서 

(6) (근로자) 2020년 3월 세대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7) 무급휴직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8) 사업주 주민등록등본

(4) 사업자등록증

(5)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확인서

(6) (근로자) 2020년 3월 세대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7) 무급휴직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8) 주민등록등본

※ 고용보험 자격이력확인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http://total.kcomwel.or.kr)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주민등록등본 발급: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민원24 (http://www.minwon.go.kr)

제출서류 발급안내

1.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1) 온라인 발급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그인(일반근로자 선택)→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 – 민원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상용 선택 → 직종포함여부(예)→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신청→증명원 출력

  2) 오프라인 발급

    - 근로복지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유선 신청 가능(본인확인 후 팩스 발급)

2. 건강보험료(세대보험료) 납부내역
  1) 온라인 발급(건강보험료 조회하기 출력물)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건강보험료 조회→로그인→세대보험료 조회→ 인쇄

  2) 오프라인 발급(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유선 신청 가능(본인확인 후 팩스 발급)

http://total.kcomwel.or.kr
http://www.nhis.or.kr
http://www.minwon.go.kr
http://total.kcomwel.or.kr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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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급휴직 기간 5일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매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월의 휴직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 

없이 합산하여 5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6. 주 3일은 근무하고 주 2일은 무급으로 쉽니다.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산정기간 동안 영업일 기준 무급휴직 

기간이 5일 이상일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1인 최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1인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 2.5만원을 산정, 최대 영업일 

20일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정근로시간 일 8시간 

기준이며, 4시간일 경우 일 1.25만원으로 계산)

8.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지원을 못받나요?

□ 네, 본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지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2.5만원 × 4시간) ÷ 8시간 = 일 1.25만원

   ** 1개월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소정근로시간 8시간(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6시간(일 1.875만원, 월 최대 37.5만원)

                4시간(일 1.25만원, 월 최대 25만원), 2시간(일 0.625만원, 월 최대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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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전 휴업 사업장에서 현 직장으로 이직하였는데, 현 사업장에서도 

무급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전 직장에서부터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무급 휴직기간이 최대 20일 한도 내라면 

두 사업장 합산 산정기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사업장에서 2020년 2월23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지원금 20일 분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C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원 불가

    다만,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10일분, C사업장에서 10일분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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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 ①최초공고일(‘20.4.8) 기준 부산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있고
②코로나19 심각단계 전 3개월(‘19.11월~’20.1월)내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 종사한 자로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9개(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 교육관련: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과후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근무형태, 직무내용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판단되는 자

③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④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⑤2020. 2. 23.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로서,
피해를 객관적 서류로 입증 가능한 자(노무 미제공, 소득 감소)
- 사업장 휴업 등에 따른 노무 미제공 등(확인서 제출)
- 소득 감소(전년도 소득명세서, 금년도 계약실적 등)

∙노무 미제공 일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감소액을 증빙함으로써 지원가능

∙코로나19 심각단계 이전 3개월(‘19.11∼’20.1) 대비 지원대상 기간(‘20.2.23∼3.31)의 1개월

소득감소액을 판단하여 지원

※ 이전 3개월(‘19.11∼’20.1) 월 평균 소득액이 25만원 미만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9.1∼12월 기간 중 연속 3개월 간 월평균 소득액

대비 지원기간(‘20.2.23∼3.31)의 1개월 소득감소액을 판단하여 지원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ㆍ수탁 계약 체결된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 제외)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가입자
-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및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과 ‘20.2.23∼3.31 기간동안 중복 없으면 본 사업 신청 가능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수혜자
※ 사업자로 등록된 자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으로 지원

- 유급휴가지원금 수혜자(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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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서류 

홈페이지 작성 [서식2-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등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작성

첨부서류

홈페이지 양식 다운

(1) 【2.2】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전속사업장 계약한 경우)

(2) 【2.3】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개별사업장과 계약한 경우)

(3) 【2.4】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2.5】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5) 고용보험 자격이력 확인서

(6) 2020년 3월 건강보험료(세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8)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9) ‘19.11~'20.1월 기간이 포함된 소득증빙자료:  (금액 포함된) 용역계약서, 소득증명원

※ 고용보험 자격이력확인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http://total.kcomwel.or.kr)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주민등록등본 발급: 읍면동사무소 또는 민원24 (http://www.minwon.go.kr)

제출서류 발급안내

1.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1) 온라인 발급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그인(일반근로자 선택)→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 – 민원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상용 선택 → 직종포함여부(예)→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신청→증명원 출력

  2) 오프라인 발급
    - 근로복지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유선 신청 가능(본인확인 후 팩스 발급)

2. 건강보험료(세대보험료) 납부내역
  1) 온라인 발급(건강보험료 조회하기 출력물)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건강보험료 조회→로그인→세대보험료 조회→ 인쇄
  2) 오프라인 발급(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유선 신청 가능(본인확인 후 팩스 발급)

http://total.kcomwel.or.kr
http://www.nhis.or.kr
http://www.minwon.go.kr
http://total.kcomwel.or.kr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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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무 미제공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월별 산정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 없이 합산하여

5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계약업체 대표 서명을 받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